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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장애인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장애 입양 아동 의료비 지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장애인의료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 1차 검진(18~29개월), 2차 검진(30~41개월) 3차 검진(42~53개월), 4차 검진(54~65개월)

※ 기타 검사 및 문진: 기타 부위 검사와 구강위생검사

 

 

검진항목 목표질환 1차 검진
(생후 14~35일)

문진

및 진찰

신체

계측

구강

검진

건강

교육 및

상담

발달평가 및 상담

시각 문진
시각이상(사시)

굴절이상(약시)

외안부 시진

시력 검사

청각 문진 청각이상

귓속말검사 청각이상

예방접종확인 예방접종

성장이상

비만

발달이상

키

몸무게

머리둘레

체질량지수

안전사고예방

영양

수면

구강 문진

대소변가리기

전자미디어노출

정서 및 사회성

개인위생

취학 전 준비

진찰 및 상담

치아검사

기타 검사 및 문진

구강보건교육

(보호자 및 유아)

안전사고예방

영양결핍(과잉)

영아돌연사증후군

치아발육상태

대소변가리기

전자미디어노출

사회성 발달

개인위생

취학 전 준비

치아우식증

2차 검진
(4~6개월)

3차 검진
(9~12개월)

4차 검진
(18~24개월)

5차 검진
(30~36개월)

6차 검진
(42~48개월)

7차 검진
(54~60개월)

8차 검진
(66~71개월)

대상    6세 미만 영유아

내용     건강검진(8회), 구강검진(4회)

		  ※ 본인부담금 비용 없음

<영유아 건강검진 검진항목>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문을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에게

	 전자문서로 발송(전자문서 미열람자에 대해 추가로 우편 발송)  검진기관 방문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http://www.nhis.or.kr)

영유아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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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발달장애인* 등

			    * 지적장애·자폐성장애인, 해당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 포함

내용

	 	  거점병원: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체계적인 의료지원

		   행동발달증진센터: 자해·타해 등 행동문제 치료 전문적 지원

		   지역별 운영 현황

문의   지역별 발달장애인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문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지역 병원명 연락처

서울

서울대학교병원 02-2072-1549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02-2228-6036

한양대학교병원 02-2290-8873

부산 부산온종합병원 051-607-0012

인천 인하대학교병원 032-890-1051

경기 성남시의료원 031-730-4325

강원
강원대학교병원 033-243-0303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033-742-2258

충북 충북대학교병원 043-269-7878

전북 전북대학교병원 063-259-3319

경남 양산부산대학교병원 055-360-3555

제주 제주대학교병원 064-717-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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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 단, 영·유아(6세미만)의 경우 장애가 예견되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

내용    언어·청각·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지원 금액    소득별 차등 지원

문의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소득수준 지원금액(본인부담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월 25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월 23만 원(본인부담금 2만 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 21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월 19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가준 중위소득 180% 이하 월 17만원(본인부담금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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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장애아동을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내용    장애아동의 의료비(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 소요 비용)를 연간 최대

		   260만 원까지 지급

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대상    등록장애인 우선 지원

					     ※ 진료상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 거주 비장애인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시·군·구청장이 특별히 무료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의 경우 무료로 이용 가능

내용    장애의 진단 및 재활치료, 보장구 제작 및 수리,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재활 관련 교육 등

방법    시·도청, 시·군·구청에 문의 후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 방문해 장애인등록증과 

					     건강보험증 혹은 의료급여증, (필요시) 시·군·구청장의 무료진료 추천서를 제시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장애 입양 아동 의료비 지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4) 2024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281p, 28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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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만성질환자 및 만 18세 미만 아동 등)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은 지원대상 아님

내용     의료기관 진료비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급여항목만 해당) 전액 또는 일부 지원

방법    의료기관 진료 시 의료급여증, 장애인등록증 등 제출(자격 확인만으로 지원)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알려드립니다.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자격이 궁금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86만 4,956원) 이하로 만 18세 미만  	

		  아동 또는 희귀난치병질환자, 만성질환자 등입니다.

  지원대상 자격 신청방법을 알려주세요.

	 - 관할 시·군·구청에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자격 신청이 가능

		  합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구분 1차 의료기관 2, 3차 의료기관 비고

외래 750원 본인부담금 전액
식대 및 약제비

미지원
입원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전액

(출처) 보건복지부. (2024) 2024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27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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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

내용     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의 서비스 이용

				     ※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 서비스와 동일 영역일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방법     소속 학교 또는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

문의     교육부(  02-6222-6060)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출처) 보건복지부. (2024) 2024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25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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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발달장애인 가정 대상 온라인 교육 콘텐츠

(EBS 디딤돌)

상담사업(영유아, 부모, 보육교직원)

부모교육 온라인 콘텐츠(경계선 지능)

언어발달지원사업

영유아 발달정밀검사비 지원사업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돌봄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휴식지원프로그램)

장애아동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장애아동 양육수당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장애아동수당

장애영유아지원사업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대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의 가족

		  * 6세 미만의 경우 장애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병원에서 발급받은 6개월 이내의 의사 소견서

			   (진단서) 또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가 있으면 신청 가능

내용 	

	  힐링캠프: 가족, 인식개선, 동료상담 등 휴양·치유 캠프

	  테마여행: 역사탐방, 문화체험, 기관방문 등

	  자율여행: 가족이 직접 여행계획 수립

지원 금액     참여자 1명 당 비용 지원* 

			   * 최대 지원금액: 당일 7만 5천 원, 1박 2일 15만 원, 2박 3일 24만 원 지원		

			   ※ 지원금 초과 사용 시 참여자 부담

방법

	 지역별 수행기관에서 모집  서비스 신청  우선순위에 따라 참여자 선정  심사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시·도)  결과 안내  (이용하기로 정해지면)신청 프로그램에

	 따른 서비스 이용

	 ※ 지원시기는 수행기관별 상이

문의

	  오프라인: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온라인: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http://www.broso.or.kr/mainpage.do)

		  ※ 누리집 메인화면–센터사업–가족휴식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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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대상     6세 미만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 및 발달지연 영유아 부모·보호자,

			   관련 분야 종사자

내용 	

	  기본형: 발달장애의 생애주기별 장애특성 및 양육기술 제공

	  자율형: 지역특화 교육, 찾아가는 부모교육

	  자조모임형: 욕구 기반으로 부모교육 자율 운영

지원 금액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사업수행기관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안내하는 교육정보를 참고하여 신청

지원 시기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별도 문의

문의

	  오프라인: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온라인: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http://www.broso.or.kr/mainpage.do)

		  ※ 홈페이지 메인화면–센터사업-부모교육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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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대상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 단,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모가 발달장애인과 생계주거를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 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내용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집단 상담 제공

		  개별상담: 회당 50분, 월 4회 이상 / 집단상담: 회당 100분 내외, 월 3~4회

	  부부 각자 개별 상담 중 필요에 의한 부부상담을 시행한 경우는 둘 중 한사람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

	  부부가 집단 상담으로 함께 부부상담을 시행하는 경우 집단상담(2인 기준)으로 단가를 	

		  적용

지원 금액     1회당 5만원(정부지원금 4만 원*, 본인부담 최대 1만 원)

			   * 월 정부바우처 지원액 16만 원

지원 시기     상시

문의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청

	  온라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http://www.socialserv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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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대상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 6세 미만 어린이는 장애 등록없이 신청 가능(단, 병원에서 발급받은 6개월 이내의 	

						     의사 소견서 또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지참)

내용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인별 서비스 지원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연계

방법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신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상담

	   개인별 지원계획 회의  적합성 심사(시·군·구)  결과 안내  개인별 지원

		 계획에 따른 서비스 의뢰 및 연계  모니터링

		 ※ 공무원(사회복지전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이 대신 신청 가능함

지원 시기     상시

문의

	  오프라인: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온라인: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http://www.broso.or.kr/mainpage.do)

		 ※ 누리집 메인화면–센터사업-개인별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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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가정 대상 온라인 교육 콘텐츠(EBS 디딤돌)

대상     발달장애인 가정

영상명     EBS 디딤돌

교육 내용     발달장애인의 재활과 사회적 자질 함양, 문화 경험 지원을

				    위한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EBS와 협력·제공)

신청방법     온라인: 학부모지원센터 학부모On누리 누리집(http://www.parents.go.kr) 	

				     영상마당  EBS 디딤돌

문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 학부모On누리(02-3780-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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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업(영유아, 부모, 보육교직원)

대상     취학 전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양육자) 및 가정, 보육교직원

내용     분야별 상담을 통한 부모 및 보육교직원의 양육역량 강화 지원, 심리·정서적 	

		  지원을 통한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

		   부모: 영유아 발달 및 문제행동, 연령별 양육정보, 양육태도 및 스트레스,

				    심리 및 정서 등

		   영유아: 영유아 건강·발달, 상호작용 및 기질, 심리 등

		   보육교직원: 상호작용, 스트레스, 심리 및 정서, 기질 등

				    ※ 필요시, 전문적 검사 도구 활용

				    ※ 사업 운영 여부 및 사업내용은 육아종합지원센터별 상이할 수 있음

부모상담이란?

자녀의 발달, 문제행동, 양육자의 스트레스, 양육환경 등 

양육·보육과 관련한 어려움을 분석하고 적절한 지원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분야별 상담서비스입니다.

<사업 신청 방법>

상담 예약

※센터별 예약방법 상이

(유선, 온라인 등)

상담장소 방문 상담 실시

※센터별 상담방법 상이

(대면, 비대면 등)

문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http://central.childcare.go.kr) 및

		  관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

		  ※ QR코드를 통해 연락처를 확인해 주세요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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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교육 온라인 콘텐츠(경계선 지능)

대상      부모

과정명      ‘배움이 느린 아이’와 함께하는 교육

교육 내용      경계선 지능에 대한 내용(총 5차시로 구성)

				    1차: 경계선 지능이란?

 				    2차: 혹시 우리 아이가 경계선 지능일까?

				    3차: 경계선 지능 자녀를 둔 부모의 역할

				    4차: 경계선 지능 자녀의 학교 생활

 				    5차: 경계선 지능은 장애일까?

신청방법      온라인: 학부모지원센터 학부모On누리 누리집(http://www.parents.go.kr)

				    학습마당  수강신청

문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 학부모On누리

			  (02-3780-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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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지원사업

대상

	  자격기준: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	

		  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소득별 차등지원)

내용      언어발달진단, 언어·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 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제공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지원 금액      대상자 소득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득별 차등지원

소득수준 지원금액(본인부담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월 20만 원(본인부담금 2만 원)

기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월 18만 원(본인부담금 4만 원)

기준 중위소득 65%초과 120%이하 월 16만 원(본인부담금 6만 원)

문의

	  오프라인: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청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장애인  	

		  언어발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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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정밀검사비 지원사업

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영유아 검진 발달평가(K-DST)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내용      발달장애 진단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로 부담한 비용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 포함)

		  ※ 치료비,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지원 금액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가입자: 최대 20만 원

		  ※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지원

지원 기간      올해 3~8차까지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 ‘23년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 24년 6월 말까지 신청가능

방법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지참하여 지정 검사기관 또는 원하는

			  검사 기관에서 정밀검사 실시

			  ※ ‘지정 검사기관 방문 시,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 및 검사의뢰서” 필요

				    …보건소 발급

필요 서류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문의

	  오프라인: 관할 보건소로 유선문의

	  온라인: 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 ‘건강검진 사업안내’ 검색,

					  관할 보건소 누리집 ‘영유아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검색

발달선별검사(K-DST)

영유아검진 3~8차까지 월령별 6개 영역(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에 대해 평가

- ‘양호’, ‘추적검사 요망’, ‘심화평가 권고’, ‘지속관리 필요’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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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대상     관내 영유아 및 보호자,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내용     발달지연 영유아의 조기 발견·개입, 적절한 지원으로 영유아 발달지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 기여

		  ※ 사업 운영여부 및 사업내용은 육아종합지원센터별 상이할 수 있음

	  영유아 지원

	 ① 발달지연 영유아 관찰 및 발견, 선별검사(K-DST 등)를 통한 정확한 원인 분석

	 ② 심층검사 및 수준·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치료지원 연계, 상담, 필요정보 

		  제공 등)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부모 지원) 부모 교육, 상담, 발달 및 육아정보 제공 등을 통해 부모의 심리적 	

		  지원 및 자녀의 특성에 따른 양육역량 강화 지원

	 - (교사 지원) 교사 교육, 발달상담 등을 통해 영유아 특성에 맞는 교수방법 사용 및	

		  체계적 지원 도모

문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http://central.childcare.go.kr) 및

		  관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

			   ※ QR코드를 통해 연락처를 확인해 주세요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란

관찰과 평가를 통해 발달지연(위험) 영유아를 조기 발견하고,

원인분석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과 장애 발전 위험을 예방하는 서비스입니다.

발달지연 영유아 발견

(관찰, 평가 등 실시)

원인분석

(심층검사 실시)

맞춤형 지원

(치료연계, 상담, 코칭 등)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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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장애아동

내용     장애아 보육료의 50%(월 27만 9천 원) 지급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출처) 보건복지부. (2024) 2024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25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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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보육료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유한 미취학 12세 이하의 장애아동

		  - 단,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 지원 가능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 가능(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6세 부터 12세까지 지원,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6세 부터 8세까지 지원 가능)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은 무상 보육 대상에 포함(장애인 복지카드 소지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한 경우)

내용   	

	  장애아반 편성아동: 58만 7천 원 지원

	  3-5세 누리반(장애아) 아동: 58만 7천 원 지원

	  일반아동판 편성 장애아동: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지원

문의   

	  오프라인: 해당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청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보육료(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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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 양육지원(돌봄서비스)

대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내용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학습·놀이·신변처리·외출지원 등 	

		  돌봄서비스 지원

	  연 1,080시간 돌봄서비스 지원(월 160시간 이내* 원칙)

		  * 단, 법정감염병 등 관련 보호자 격리, 재활 등 보호자 부재, 휴교·휴원 등의 사유로 돌봄 공백 시,

		    	월 160시간 한도 초과 사용 가능(사유서 첨부 필수)

지원 금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무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부담금 지급 

지원 기간     연중

문의

	  오프라인: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전국 18개 사업시행기관

	  온라인: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www.broso.or.kr/dcsp)

구분
시간당 이용요금

연 1,080시간 이내 연 1,080시간 초과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본인부담 없음)

12,140원

(전액 본인부담)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4,8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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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18세 미만의 장애아가족*

			   * 단,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우선 지원

내용     교육·문화·상담 및 치료·자조모임·정보제공 등*

			   * 사업시행기관별 프로그램 상이

지원 금액     거주지 해당지역 사업시행기관에 문의 

문의

	  오프라인: 거주지 해당지역 사업시행기관

	  온라인: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www.broso.or.kr/dcsp)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휴식지원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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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18개 사업시행기관

연번 지역 주소 대표번호

1 서울 (사)서울시장애인부모회 02-356-4889

2 부산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051-790-6125

3 대구 (사)대구광역시장애인부모회 053-621-2600

4 인천 (사)인천광역시장애인부모회 032-818-2096

5 광주 광주광역시동구장애인복지관 062-229-9701

6 대전 (사)대전광역시장애인부모회 042-488-9457

7 울산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052-242-1780

8 세종 사회복지법인 세종중앙 044-866-0180

9 경기 (사)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 031-239-6393

10 강원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033-255-2491

11 충북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충북지회 043-237-8304

12 충남 (사)충청남도장애인부모회 041-338-1762

13 전북 (사)장애인인권연대 063-901-1131

14 전남(동부)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061-755-4523

15 전남(서부) (사)목포YWCA 061-244-1366

16 경북 (사)가경사회서비스지원센터 054-701-0420

17 경남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070-7725-3967

18 제주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064-725-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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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를 지원받는 아동

	   만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장애아동(야간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내용     기본·연장 보육시간(07:30~19:30)을 전후하여 야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

장애아동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자주하는 질문

  보육료 차이가 나는 장애아반과 일반연령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 장애아반의 경우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1: 3 이하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할 때 해당됩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이 지급됩니다.

  야간 12시간 보육료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아동, 비장애아동 모두 야간12시간 보육료(19:30~익일 07:30)와 24시간보육료가 지원

		  됩니다. 단, 야간 12시간 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에만 지원되고,

		  24시간 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	

		  으로 주간보육과 함께 야간12시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해 지원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4) 2024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251p

야간연장 보육 야간12시간 보육 24시간 보육 휴일 보육

19:30~24:00

※ 07:30 이전도 가능
19:30~익일 07:30 07:30~익일 07:30 공휴일

방법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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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양육수당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86개월 장애아동

대상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

내용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급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방법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co.kr) 온라인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대상 24개월~36개월 미만 36~86개월 미만

지급액 월 20만 원 월 10만 원

(출처) 보건복지부. (2024) 2024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247-24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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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대상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내용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의 편안한 생활을 위한 금액 지원

지원 금액

	   중증장애아동(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매월 22만 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매월 17만 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매월 9만 원

	   경증장애아동(경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매월 11만 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매월 11만 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매월 3만 원

문의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장애인  장애(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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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유아지원사업

대상     관내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내용     장애영유아 보육(통합보육) 관련 교육, 순회지원, 워크숍 등을 통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수방법 제공

				    ※ 사업 운영여부 및 사업내용은 육아종합지원센터별 상이할 수 있음

		   교육 및 상담: IEP작성*, 교수전략, 교육진단도구 활용법 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상담 실시

			   * (IEP;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s) 개별화 교육 계획안 작성

		   컨설팅: 보육환경 점검 및 상호작용 등 발달 지원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진행

		   어린이집 순회 지원: 전문가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기관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치료순회, 상담, 수준별 개입 등)

문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http://central.childcare.go.kr) 및

		  관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

			   ※ QR코드를 통해 연락처를 확인해 주세요

장애영유아지원사업이란?

장애영유아지원사업은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장애영유아 담당 보육교사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교육 및 상담,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보육교직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여

① 장애영유아 돌봄을 위한 촘촘하고 질 높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② 부모님들이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사업입니다.

장애영유아보육(취약보육)

보육교직원 교육 및 상담

장애영유아보육(취약보육)

어린이집 컨설팅

장애영유아보육(취약보육)

어린이집 순회지원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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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대상     국립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 학생

내용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를 돕는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다양한 교육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방과후학교 운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전인적 발달 도모 및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증대를 위한

		  돌봄교실 운영

방법     소속 학교에 신청

문의     교육부(  02-622-6060)

(출처) 보건복지부. (2024) 2024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25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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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및 담당 교원

	  			  *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장애

내용     장애학생 교수·학습용 온라인 콘텐츠, 소프트웨어교육 자료, 장애공감

					   콘텐츠 등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관련 자료

방법     아래 사이트에서 해당 자료 열람

문의     국립특수교육원 디지털교육지원과(  041-537-1485)

사이트명 사이트 주소 지원 내용

에듀에이블 http://www.eduable.net

· 시각장애학생 및 교원을 위한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등 대체학습 자료

· 멀티미디어북, 클립형 영상 콘텐츠, 실감형 콘텐츠

  (AR, VR) 등 교수·학습 콘텐츠

· 인권교육 자료, 장애이해교육 자료, 장애공감

  콘텐츠 등 통합교육 지원 자료 

·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장애학생 건강체력평가 등 현장 지원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2024) 2024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25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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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통합돌봄서비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대상     6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과 그 가족

내용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입원, 경조사, 소진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이용자 욕구와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한 일시돌봄계획에 따라

					   최대 7일간 낮 활동과 야간 돌봄 제공

					   - 1년 최대 30일 이용 가능

					   - 15일 이후 재입소 가능

이용 금액     하루 이용료 3만 원(이용료 1만 5천 원+식비 1만 5천 원)

지원 시기     상시

방법     누리집 신청(http://www.broso.or.kr)*

					    *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이용신청” 클릭

 					    ※ 이용 3일 전까지 이용예약 가능하며, 홈페이지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지역별

						    발달장애인센터 또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로 전화신청 가능

문의  

	  오프라인: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평일 18시 이후 또는 주말의 경우, 거주 지역 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문의 

	  온라인: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http://www.broso.or.kr)

		  ※ 누리집 메인화면–센터사업–긴급돌봄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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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대상     맞벌이 부부, 취업 한부모가정 등 양육 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생후 3개월~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소득에 따라 비용 차등 지원(영아종일제 월 200시간, 시간제 연 960시간	

				   이내, 서비스 종류별 상이)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시간제(0~12세, 시간당 11,630원)
영아 종일제

(시간당 11,630원)

A형(2017.1.1이후 출생) B형(2016.1.1이후 출생) 0~2세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886원
(85%)

1,744원
(15%)

8,723원
(75%)

2,907원
(25%)

9,886원
(85%)

1,744원
(15%)

나형 120% 이하
6,978원
(60%)

4,652원
(40%)

3,489원
(30%)

8,141원
(70%)

6,978원
(60%)

4,652원
(40%)

다형 150% 이하
2,326원
(20%)

9,304원
(80%)

1,745원
(15%)

9,885원
(85%)

2,326원
(20%)

9,304원
(80%)

라형 150% 초과 -
11,630원
(100%)

-
11,630원
(100%)

-
11,630원
(100%)

서비스 종류 대상 이용 시간 돌봄 서비스 범위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36개월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생후 3개월

~12세 이하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학교, 보육시설 및 등·하원(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종합형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돌봄서비스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활동 추가 

지원(아동 관련 세탁, 놀이공간

 정리·청소,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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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정부 지원 가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아이돌봄 누리집(http://idolbom.go.kr)

				   에서 신청

	  정부 미지원 가정(본인부담): 아이돌봄 누리집(http://idolbom.go.kr)에서 신청

문의

	  정부 지원 가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이돌봄 누리집

	  정부 미지원 가정(본인부담): 아이돌봄 누리집(  1577-2514)

자주하는 질문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거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이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시간제 서비스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시간제 돌봄서비스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4) 2024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12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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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단,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 후 활동 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 서비스(기본형에 한함) 중 택 1 가능(중복이용 불가)

						    * 발급 1개월 이내의 재학증명서만 유효함

내용    2~4인 소그룹별로 지역사회 내에서 취미, 체험, 자립준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제공 시간    월~토요일 오전 9시~오후 9시까지 이용 가능(월 66시간)

지원 시기    연중

문의  

	  (오프라인) 바우처 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서비스 이용 문의: 지역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온라인)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http://www.broso.or.kr)

			  ※ 누리집 메인화면–센터사업–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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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대상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내용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낮 활동 및 안전한 주거생활 지원

		  - 24시간 개별 1:1 지원: 월요일~금요일(24시간 서비스)

				    ※ 단, 금요일은 오후 8시까지 이용 가능 

		  - 주간 개별 1:1 지원: 월요일~금요일(오전 10시~오후 5시)

		  - 주간 그룹 1:1 지원: 월요일~금요일(오전 9시~오후 6시)

				    ※ 한 달에 최대 176시간, 하루 최대 8시간 이용 가능

지원 시기    연중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서 제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선정조사  	

	  서비스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통보  결정 시 서비스 이용

	 ※ 해당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수의 제한이 있으므로 신청 수 초과 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음

문의

	  오프라인: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온라인: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http://www.broso.or.kr)

		  ※ 누리집 메인화면–센터사업–최중증 발달장애인통합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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